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257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총 정원

19,167명에서 19,171명으로 4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직속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 증원(+4명)

- 경감 +4명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5급이하 △1 → 전문경력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4. 8. 29. ∼ 9. 1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167명”을 “19,1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별표 4의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표 아래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6의 경찰공무원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정란 다음에 경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찰공무원 계 7

경감 4 4

5급 이하 소계 10,207

전문경력관 소계 16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67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9,17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을 제외한다): 10,520명

1. ----------------------

제7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700

(생략)

5급 이하 소계 10,208

전문경력관 소계 16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07

전문경력관 소계 16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생략)

경정 1 1
<신 설>

(생략)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7
(현행과 같음)

경정 1 1
경감 4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감 4명 증원 및 일부 직군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인력운영경비 367,733 376,926 386,349 396,008 405,908 1,932,924 

소계(a) 367,733 376,926 386,349 396,008 405,908 1,932,924 
수입

◦

소계(b)

□총 비용(a-b) 367,733 376,926 386,349 396,008 405,908 1,932,924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2.5%(’25년 잠정기준) 적용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67,733 376,926 386,349 396,008 405,908 1,932,924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67,733 376,926 386,349 396,008 405,908 1,932,924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4 증가

ㅇ 일반직 : (-)

- 관리운영직 7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ㅇ 경찰 : (+4)

- 경감 +4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월 기준) : +367,73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367,733

◈ 총 계 : +367,733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367,733

▹ 관리운영직 7급(△1) : 77,587 × △1명 = -77,587

▹ 전문경력관 나군(+1) : 73,264 × 1명 = 73,264

▹ 경감(+4) : 93,014 × 4명 = 372,056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


